
■ 공무원보수규정 [별표 36] <신설 2001.11.13>
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격심사범위(제54조제2항관련)

임용하고자 하는 
결원수(명) 승격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

1  결원 1인당 7배수
2  결원 1인당 5배수

3 ~ 5  결원 1인당 4배수
6 ~ 10 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+20인
11 이상 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+35인


